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조
합원에게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는 경우, 조합원
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냉동
고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정경제부 부가-
97, 2026. 2. 11.)

1. 개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한 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조합원 아파트를 분양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

면서 조합원들에게 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무상제공하는 물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인지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2. 해석의 요지

재정경제부는 재건축사업조합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비데, LED TV, 빌트인 냉장

고 등은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다만 개별 품목이, 면세되는 국

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3. 시사점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공사 또는 조합이 TV, 빌트인 냉장고, 비데,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가전제품을 입주하는 조합원들에게 무상으

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분양자들에게는 대부분 유상옵션으로 제공하는 제품을 조합원에 대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국

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

1항에 따르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빌트인



가전제품들의 경우 부수 재화 등으로서 면세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를 부인하였습

니다.

한편, 그 외 개별 품목의 경우 면세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

실관계에 따르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가전제품에 대하여 부수 재화 등으로 해석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외 개별 품목의 부수 재화

해당 여부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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